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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 금일(11.8.)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1부(부장검사 황우진)는

2020. 8. 12. 서울 △△교회 예배에 참석한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도

검사결과 회신 전에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채 대구 ○○요양원에서

고령의 피해자들을 마스크 없이 대면하고, 나아가 방역당국의 역학

조사시 이를 은폐함으로써 ○○요양원 피해자 10명에게 코로나19를

감염시켜, 그 중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A 및 그 배우자인 위 요양

병원 운영자 B를 각각 감염병예방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

불구속 기소하였음

❍ 의료 전문가의 자문, CCTV 영상 감정 등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

및 사망 등에 대한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여 감염병예방법위반과

함께 업무상과실치사상까지 기소한 최초의 사례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

(제11조 제1항)

☑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(제11조 제2항 제3호) 제7조 제1,4호의

공개금지정보

※ 2021. 11. 5.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배포되는 자료임

대구지방검찰청
서부지청 보 도 자 료

2021. 11. 8.(월)
  

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최인상
           전화 053-570-4420 

           팩스 053-570-4242

제  목
대구 ○○요양원 코로나19 집단감염(3명 사망) 사건 

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기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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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사건 개요

피고인

- A (64세) : ○○요양원 시설관리자

- B (53세) : ○○요양원 운영자, A의 배우자

공소사실 요지

[피고인 A]

- 2020. 8. 12. 서울 △△교회 참석자로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를 받고

2020. 8. 16. 09:50경 코로나19 검사 후 ○○요양원을 방문하여 마스크를

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지침을 위배한 채 고령의 입소자들을 대면하여

(같은 날 20:00경 코로나19 확진판정) 2020. 8. 19.부터 2020. 8. 26.까지

입소자 중 10명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하고, 그 중 3명을 사망에

이르게 하여 【업무상과실치사상】

- 2020. 8. 16. 위와 같이 ○○요양원에 방문하여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고1),

○○요양원 방문 사실을 숨기는 등 역학조사 방해하여2) 【감염병예방법위반】

[피고인 B]

- B는 A가 자가격리 대상자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

검사결과 회신 전에 A가 ○○요양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

방역지침을 위배한 채 고령의 입소자들을 대면하도록 하여, 위와 같이

입소자 중 10명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하고, 3명을 사망에

이르게 하여 【업무상과실치사상】

- 역학조사관에게 A의 ○○요양원 방문 사실을 숨기는 등 역학조사를

방해하여 【감염병예방법위반】

1)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(법률 제17475호) 제79조의3 제5호, 제47조 제3호

2)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(법률 제17475호) 제79조 제1호, 제18조 제3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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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수사 경과

‘20. 8. 21. 대구광역시, A에 대하여 감염병예방법으로 고발

‘21. 4. 22. 대구서부경찰서, 사건 송치

‘21. 5. ~ ‘21. 11. 관련자 조사, CCTV 화질개선, 의료자문 등 보완수사

‘21. 11. 8. 불구속 기소

3 수사의의 및 향후계획

본 건은 고령의 요양원 입소자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고,

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하여 역학적, 법률적 인과관계 규명하여

감염병예방법위반죄와 함께 업무상과실치사상죄까지 의율하여 기소한

최초의 사례

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,

심리상담 지원 등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▨


